
            1. 관련 :「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(훈령) 제11조 및 

제44조

     2. 위 훈령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

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, 각 대학에서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가 철저히 

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(교육부 훈령) >

  끝.

대한민국 행복 열쇠, 교육개혁

교 육 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 

제목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철저 안내

제11조(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)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

분야의 연구인력,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, 주

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 (생략)

  1. ~ 4. (생략)

 5.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

  6. ~ 14. (생략)

제44조(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)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

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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